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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개요 

조사연혁 

< 승인번호 제 10123호 >

작 성 기 간 기준년도 지 끼 /ι一 며。 칭 대상처 작성기관 

1965. 1-1970.10 1965 년 서서울울 소 도매 · 소 판매매 판액지매수액지수 93 한국은행 
1970.11-1977. 6 1970 년 827 조사 통계국 
1977. 7-1982. 6 1975 년 1, 440 ” 
1982. 7-1988. 2 1980 년 전국 도 • 소매 판매액지수 3, 400 ” 
1988.3-1993. 2 1985 년 ” 4, 000 통 계 청 
1993. 3- 1990 년 ” 4, 500 

조사목적 

전국 도 · 소매업 사업체의 경영 실태를 파악하여 경기동향 분석 및 유통 산업 

정영에 부문의 발전지원을 위한 각종 정부시책 자료를 얻음과 아울러 민간기업 

참고 자료를 제공한다.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G.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중 구입 

재판매하는 도소매업종과 이들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한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 (소비자용품수리업 제외) 

본조사의 대상 업종 및 대상 사업체는 다음과 같다. 

가. 대상업종 

(1) 도매업 (상품중개업， 무역업 제외) 

단체， 산업사용자， 소매업자， 구입한 신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없이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엽종 기관， 관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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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농업， 건설， 광업， 사무용， 의료용 등 산업관련용품을 도매하는 사업체 

-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도매하는 사업체 

- 단， 도매업 중 상품중개업， 
에서 제외된다. 

무역업에 해당하는 다음의 사업체는 조사대상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상품 
의 판매 또는 구매를 중개하는 상품중개인， 수탁 및 대리판매인 ， 대리 
구매 및 대리수집상， 무역중개인， 농산물공동판매조합등 상품중개업체 

자기 계정으로 구입한 전문 또는 종합상품의 대외거래(수출 · 입)만을 
전업으로 하는 사업체(국내 도소매 활동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에는 그 주된 취급상품에 따라 도소매업체로 분류할 수 있다. ) 

소매업 

구입한 상품(새로운 상품，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백화점， 점포， 노점， 
우편주문판매소， 소비조합， 행상인， 시음장 등에서 개인， 가정 및 소비자용 
품을 일반대중에게 재판매하는 업종 (단， 특수 소매업， 소비용품수선엽은 
제외) 

(가) 일반소매업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수있는 매장을 개설하고 특정상품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업종(특정 신상품 일반소매업， 특정 중고품 일반 
소매업 포함) 

(나) 종합소매엽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있는 매장을 개설하고 각종 상품 
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업종 

1 ) 백화점 

단일경영 주체가 일정한 장소에서 시설을 갖추어 각종 상품을 종합 
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매장면적 3, 000 m2 

이상으로 50% 
이상 직영(임차의 경우 30% 이상 직영)하는 대규모 종합소매업을 
말한다. 
이러한 사업체는 
품이 판매되는데 

2) 슈퍼마켓 . 

여러개 매장으로 구획되어 의식주에 관한 각종 상 
통상 명칭이 백화점， 쇼핑센타 등으로 불리운다. 

단일 경영 체제하에 식료품을 위주로 각종 상품을 진열하고 자기구 
매방식(셀프서비스)으로 운영되며 매장면척이 서울시의 경우 250m2 

이상， 기타지역의 경우 165m이상인 종합소매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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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 사업체 

(1) 전국 시부지역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중에서 표본으로 선정된 
사업체 

나 

(2) 제외되는 사업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사업체 

일정 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통신판매， 배달판매 또는 이동판매 및 
기타 비매장식 판매방법에 의하여 각종상품을 소매하는 사업체 
(노점， 행상， 통신판매사업체 둥) 

나
 관
 

거
 화
 점
 

이
시
 여
。
 메
 
이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사업체， 즉 
회사 등의 구내 

출입이 입장료， 허가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사업체 이용 범위가 특정인에게만 한정되어 
운동장， 역홈， 고궁， 군병원， 관공서， 학교 

외국기관 또는 주둔 외국군이 경영하는 사업체 

다른 상품은 취급하지 않고 담배，복권，버스표，우표만 판매하는 업체 

겸업업체로서 주된 사업이 도매 또는 소매업이 아닌 사업체 

조사단위 

조사의 단위는 개개의 사업체(점포)이다 여기서 사업체란 일정한 물리적 장소 

서비스의 제공- 등의 재화의 판매， 단일소유권 또는 단일 경영체제 아래 에서 

동일 구내에서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개개의 경제 단위를 말한다. 

동일사업주가 직영하는 사업이 여러가지 있을 경우에는 모두 동일한 사업으로 

보아 하나의 사업체로 조사한다. 동일 구내가 아닌 장소에서 동일주체가 별도로 

경영하는 사업체와 동일 장소에서 경영주체를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체가 

있을 때는 각각 별개의 사업체로 본다. 

조사사항 

다. 월간영업일수 영업형태 나. 가. 사업체명 및 소재지 

바. 월간 판매액 

종사자수 자
 

마. 주요 취급상품 

아. 월말 재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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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사시 71 

가. 조사대상기간 : 매월 1 일 - 말일 

나. 조사실시기간 

[ 기 장 업 체 : 매 익월 1 일 - 15 일 

미기장 업체 : 매 익월 1 일 7 일 

다. 조사표 제출방법 “ 

- 조사표 작성 제출 마감일(매월 19일)전이라도 조사표가 완료되면 수시토 

단말기에 입력을 하며， 

- 전송은 APPEND 명령에 따르지 않으므로 여러대의 단말기에서 입력할 경우 

모든 자료의 취합은 관리용단말기 (00) 에서 하고， 중복 및 누락확인 작업 

을 한 후 자료전환 작업을 거쳐 단 한번에 각 사무소의 전 조사표를 전송 

하여야 한다. 

7 조사방법 
- 또사담당자가 조사대상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타계식으로 조사한다. 

8. 집 계 및 공표 

- 익월 말에 공표하여 한국통계월보 등에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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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조사표 작성시 유의사항 

1. 일반석 유외사함 

가. 숫자는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로 기입하여야 한다. 

나. 조사표 기입은 반드시 청 · 흑색 볼펜 또는 잉크로 기입하여야 한다. 

다. 단위미만의 숫자는 사사오입하여 정수로 정러한다. 

예)3. 6=4(금액， %등) 

라. 기재사항에 오기 또는 누락이 없는가 확인한다. 

예) 2란 영업형태에서 도매업 또는 일반소매업인 경우는 6란 월간 판매액 

기입시 합계만 기입하고， 백화점 또는 슈퍼마켓인 경우는 6란 월간 

판매액 기입시 @의류，@식료，@기타로 나누어 기재한 후 합계를 

기입한다. 

마. 휴 · 폐업으로 인하여 그 달에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월간판매액， 월간 

구입액 및 월말재고액은 보합금액으로 기재하고 월간영업일수， 종사자수 

는 전월과 동일하게 기재한다. 

바. 제출된 조사표 숫자와 부여된 업종별(도매， 일반소매， 백화점， 슈퍼마켓) 

사엽체 숫자는 일치되어야 한다. 

2. 실사시 유의사항 
가. 조사담당자는 대상사업체의 사업주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사업체 

에 대한 특성 및 동향 등을 항시 파악하고 조사에 입하여야 한다. 

나. 조사담당자는 매월 1-15 일 사이에 담당 조사구내를 순회하며 대상사압체를 

직접 방문 조사하며， 응답자 부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조사표를 작성하지 

못한 때에는 재방문하여 기일내에 작성 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득이 전화로 조사하는 경우 사전에 사업주의 양해를 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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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사담당자는 별도 배부한 조사기록부에 매월 조사를 위해 참고자료가 될 

사항을 기록하여 조사의 누락， 오기 및 합계착오 등 조사표상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고 조사표 내용 검토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 부록5 조사기록부 작성 및 활용방법 참조 P51 > 

라. 담당조사구내에서 대상사업체에 사업체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종사자수， 

매장면적 등의 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조사표의 증갑내용 및 기 1과 

변동사항란에 명시하고 사업체변동 보고서식에 의거 보고하여야 하며，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계속 조사하여야 한다. 

마. 유고사업체 관리 

폐업， 타 시(군) . 시(도) 이전， 이전처 불명， 장기휴업， 응답불응， 전업 

업체에 대하여는 N 2. 사엽체 관리요렷 (P25) 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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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1
닙 기 조사표 

m 
피
 

연 월 

유고코드 

조사대상월의 연도 및 월을 기입한다. 

사무소부호 및 사업 체 번호， 조사담당 ID 번호， 

사무소부호는 사업체가 위치한 지역을 알려주는 고유번호로서 < 부록 6 사무 
소， 출장소 및 복무위탁지별 사무소부호 및 USER- ID>를 참조한다. 

수 있으나 사업체번호와 업종분류부호는 고정되어 있어 
업종분류가 변경될 경우는 Ii' p24 라 (2) .!l 참조 

사무소부호는 변동될 
변동될 수 없다. 단， 

조사담당ID번호는 사무소별로 엽무분장시 부여받은 조사담당자 고유번호이다 

부호로서 변동내용에 대한 부호는 
참조한다 

유고코드는 사업체의 변동발생시 작성하는 
< 부록 4 사업체 변동보고서 작성요령 〉을 

사업셰명 

사업체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상호명을 기입한다. 

전화번호 

조사 대상사업체의 전화번호를 기입한다. 

소재지 

통반까지 상세히 기입 호수， - 사업체가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를 번지， 

하며 사업체가 빌딩， 시장， 상가 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는 그 명칭과 점포 

호수까지 기업한다. 의 층별， 동별， 

-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등과 같이 여러개의 지점을 갖고 있는 경우 조사자료가 

관사에서 나오더라도 소재지는 각 지점이 위치한 장소를 기준으로 기입한다 

-9-



6, 조사표 작성 근거 

- 또사된 내용이 장부에 의해서 작성될 때는 "CD장부란”에， 기억에 의할때는 

"@기억란”에 O표 한다. 

〈애시〉 

1. 사무소부호 및 사업체번호 조사담당 1 D 번호 εOTι J!..S!.. C 

A 1 0 1- [1 [ 2lY_~ A 0 0 0 1 o 8 (폐업) 

사업체명 홍길둥상사(주) 대 표 자 l 홍 길 동 조사표 작성 근거 

소재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15 @장부 @기억 

- 회계장부가 아니고 금전출납형식으로 기재된 장부라도 근거에 의한 것은 

" CD장부”에 O표 한다. 

7, 영 업 혐 태 

해당 사업체의 영업형태에 따라 도매업， 소매업， 백화점， 슈퍼마켓 번호에 

。표하고 도매업은 A(전수층)와 B (표본층)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8 월간 염업일수 
조사 해당월 중 실제로 영업한 일수를 기입한다. 하루 중 일부 시간에반 영업 

하였다 하더라도 일수에 포함한다. 사업체의 돌발 사정으로 영업일수가 적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에시〉 

2 영 。4
넙 

혀 
。 태 

Q)도매 A, B @일반소매업 @백화점 @슈퍼마켓 

-10-

3. 월간영업일수 

2 7 。|
E 



9, 매장면젝 

사업체가 영업활동율 위하여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올 말한다. 

따라서 자기 소유의 매장이라 하더라도 타인에게 임대한 매장부분은 제외되며， 

주거 병용의 경우 순수한 사업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면적만 조사되어야 한다. 

예시) 

- 주유소는 저장탱크의 면적도 포함한다. 

- 소매점의 경우 가게앞 인도를 불법 점유하여 사용하더라도 매장변척으로 
보아야 한다. 

- 시장내 도매업체의 경우 공터 또는 풍로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여 사용
하고 있으면 매장면적으로 본다. 

- 백화점 매장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 

@계단(자동식계단 포함)@승강기 @연결통로(구름다리， 지하도， 현관출입 
통로)@문화행사장 @관리사무실 @소비자보호시설 (무료로 제공되는 휴 
게시설 )(f)공중전화실 @화장실 @기계실 @욱내주차장 @상품반입장 및 
창고 @기타 소비자의 펀익을 위하여 무료로 제공되는 시설 

10, 쭈요 취곱 상품 

쪼사대상 사업체에서 취급하는 판매상품 중 판매비중이 가장 높은 상폼맹올 

하나만 기입하며， 업종분류표에 의거 분류부호를 기입한다. 

상품명 기입시 구멍가게와 연쇄점의 경우는 식료잡화나 일용잡화로 나누어 

기입하고， 영업형태에 슈퍼마켓이나 백화점으로 분류된 사업체는 슈퍼마켓 

또는 백화점으로 기입한다. 

- 위에서 제시한(식료， 일용)잡화， 백화점， 슈퍼마켓올 제외한 전 사업체는 

취급상품명을 반드시 폼목으로 적어야 한다. 

단， 주요 취급상품이 변경되어 업종분류부호가 변경될 경우에는 rr N 2. 

사업체 관리요령』 에 따른다.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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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시〉 

4. 매장면적 5. 주 요 취 급 상 폼 

상 폼 명 업종분류번호 
123 m 

주 6 : 1:1 : 4:0 
· ’ .L. _____ -'-

’ 

- 주의사항 : 사업체의 주요취급상품이 변경되어 업종분류부호가 불일치할 

경우는 반드시 유통풍계과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원간 판매액 . 
‘ 
1 , , , ‘ 

J ’ ’ , ‘ ‘ 

원간 상품판매액은 조사대상월의 1 개월간에 판매한 전 상품의 판매액을 기입 

하며 이는 현금(신용카드)판매， 외상판매， 월부판매의 총액이다. 

도매업체 및 일반소매업체는 월간 총판매액을 합계란에 기입하며， 종합소.매업 

(백화점， 슈퍼마켓)의 경우는 의류， 식료， 기타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 다음과 같은 경우는 판매액으로 계상한다. 

가. 판매액은 주요취급상품분의 판매액 뿐만아니라 기타 취급상품의 판매액 
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수입금액도 포함한다. 

나. 상품의 대금 전액을 받았을 경우에는 상품 인도와는 관계없이 매매가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판매액으로 계상한다. 

다.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는 상품 인도시 판매된 것으로 보고 대금의 
전액을 판매액으로 계상한다. 

라. 예약판매의 경우도 상품을 인도했을 때 판매액으로 계상한다. 

마. 자가소비한 상품은 소비한 당시의 매출시가로 계산하여 판매액에 계상 
한다. 

바. 출장판매， 통신판매 둥에 의한 경우에는 상품 인도시 판매된 것으로 보고 
해당월의 판매액으로 계상한다. 

발행은 상품판매에 계상하지 않지만 상품을 인도하였을 때 그 
판매액으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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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둥 간접세는 상품판매액에 포함한다. 

장부 기재시 따로 기재 
있으므로 판매액에 부 7 

- 일부 도매업체에서는 판매액과 부가가치세를 
하고 있으나 상폼 판매시 포함하여 판매하고 
가치세를 포함하여 조사한다. 

아 

(도소매업 동태조사는 도매업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소매업도 조사 
하므로 일관성이 있어야 함) 

타인에게 판매를 위탁한 경우는 수탁자로부터 대금을 받았거나 매출계산 
서를 받았을 때 판매액으로 계상한다. 

자. 

식료-. 종합소매업 중 백화점 및 슈퍼마켓의 경우는 판매금액을 의류 
기타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차. 

상품이란 상인 또는 상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단체가 그 본래의 
업무로 판매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모든 물품이다. 
그러나 상인이 수입을 얻기 위하여 매매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주된 영업목적이 아닌 경우(예:임대료수입， 유가증권매매이익， 고정자산 
처분이익 둥)는 제외된다. 

주요 차. 

웬간구입액 
에
 

l l 
i 

j 
1 
! ’ --‘ 

또사해당월에 구입한 상품의 구입가격 및 구입 부대 비용을 포함하여 구입 

이때 외상으로 구입하였더라도 상품이 도착하였으.변 원가로 조사 기입한다. 

꾸입액으로 계상한다. 

원말재고액 
끼
 

‘ ‘ , “ 
J 
1 
l ---‘ 

있는 상품 가. 조사 해당월 말일 현재 사업체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재고상품액에 대한 평가는 매입원가로 해야하나，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총액을 기입한다. 

사업체에서 재고액 평가방법을 달리하고 

, ‘ J 니
 

‘ 



※ 다음의 경우는 상품재고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 영업장소， 하치장， 창고 등에서 보관하고 있는 상품 

(2) 상품을 위탁판매할 경우 수탁자로부터 상품대금이나 매출계산서가 

도착하지 않은 적송품(위탁판매를 위하여 수탁처에 송부한 상품 ) 의 

금액 

(3) 상품인도 또는 대금을 입금하기 전의 예약판매나 주문상품 

(4) 조사대상기간 중 현금구입후 수송중에 있는 미착품 

(5) 기타 판매를 목적으로 한 저장품이나 부산물 

나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재고액 계상에서 제외한다 

(1) 주된 영업품목이 아닌 비품，사무용품，포장재료 등의 재고액 

(2) 대금은 이미 받았으나 구매자에게 아직 인도되지 않고 보관중인 싱-품 

다. 전월 재고액은 전월에 조사 보고된 내용에 따른다. 

단， 사업체의 결산， 재고정리 등의 이유로 변경펼 경우는 전월 재고는 

수정 조사하여야 한다. 

※ 영업이익 = 금월판매액 + 금월재고액 - 금월 구입액 - 전월말 재고액 

- 영업이익에는 영업경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순이익을 계산한뒤 판매액 

및 기타항목조사에 대한 적격성을 파악하여 적자시 재고액， 구입액과 

관련 착오여부를 재검토한다 

- 사업체가 대체되었을 경우에는 전월기입란에 신규사업체의 전월분을

기입하지 않고 대체전 사엽체의 전월실적을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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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향사자수 

또사해당월 말일 현재 조사대상 사업체에서 종사하는 자를 아래 구분에 따라 

기입한다. 단 휴가， 병가 및 출장중인 자 또는 타사업체로 파견된 자는 당해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자로 보며， 타사업체에서 파견되어 온 자는 제외한다. 

가. 합계 

합계란도 계 · 남 · 여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나.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개인사업체의 소유자와 일정한 임금을 받지 않는 가족 종사자로서 정 영 (주 당 

18시간 이상 곤무)에 참여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 

개인 사업체에는 반드시 1 인 이상이 기입되어야 한다 

다. 상용종사자 

1개월 이상의 고용기간을 정하여 고정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종사자를- 말히-버 

아래의 경우도 여기에 포함한다. 

(1 ) 법인 사업체에서 일정한 급여를 받는 임원(사장， 이사， 감사 등 ) 

단， 주식회사의 주주같이 이익 배당금만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 

(2) 사업주의 가족이라도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3) 일정급여 또는 판매수수료를 받는 외무사원， 판매원 및 배달원 

(4) 입시 및 일일로 고용된 자라도 조사기준일 현재로 과거 2개월간 매월 2 0 일 

이상 고용된 자는 상용종사자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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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임시 및 일일종사자 

1 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급여를 받고 임시 및 일일로 고용된 자를 

말한다. 

〈예시〉 

9. 종 사 자 -ι‘「

성별 
항목 계 남 여 

@자영업주및무급가족종사자 2 

@상 용 종 사 자 

@임 시 및 일 일 종 사 자 

@합 계 3 2 

- 종사자수는 반드시 해당월 말일 기준으로 조사되어 고용구조 및 기타 

통계 자료의 업종별 경제활동 인구와 비교가 되어야 한다. 

- 종합소매업 (백화점， 슈퍼)의 경우 제조업체에서 파견나온 판매사원은 

종사자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 용역회사 직원 ， 수수료 매장의 

종사자 둥) 

15 , 잠감내용 및 7] 타변옹사항 

가 판매액이 전월에 비하여 10%이상 증감이 있거나， 전년동월에 비하여 50% 

이상 중감이 있을 경우 반드시 그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다. 

나. 구입액， 재고액 둥이 크게 변동된 때에도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다. 

다. 해당사업체의 기타 변동사항 등을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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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잘못된 사례 : 다옴과 같은 기입은 전반적인 중감사유가 될수 없으므로 
실제 거래동향을 파악할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기입 
한다. 

* 증감내용 및 기타 변동사항 

가
 
소
 

증
 
감
 

매
가
 고
 

판
중
재
 

·수요 중가로 
· 거래처 주문 
• 판매 증가로 

@ 올바른 사례 

* 중감내용 및 기타 변동사항 

· 윤달 결혼 기피로 혼수용품 판매 감소 
· 바겐세일 실시로 판매 증가 
· 난방용 유류 수요 증가 

n 



〈참 31 > 업태별 유의사항 

(1) 도매업 

(가) 고 기 - 외국산 수입고기의 방출 유 · 무에 따라 판매수준이 변하며 

대규모 축산회사의 비중이 크다. 

(우성유통， 축협 등) 

(나) 수산물 - 대상처에는 수산물 공판장이 포함되어 있고 도매단계와 중 

매인의 성격을 띠는 애매한 사업체도 포함되어 있어 이의 

확인과 함께 명확한 거래단계를 실무자는 파악해 두어야 

하며， 일부 원양업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동해， 서해， 남해， 원양으로 구분하여 어선의 귀향 

여부에 따라 불특정하게 판매액의 증감이 있으므로 지역과 

어종에 따른 판매 증감을 유의해야 한다 

(다) 과실및 - 생산지의 기후 여건에 따라 생산량과 반입량의 차이가 있으므 
채 소 

로 농수산물시장의 가격동향과 물량동향을 동시에 주의한다. 

(라) 음료품 - 알콜성음료는 명절이 낀 달에 특히 판매가 증가하는 데 이는 

선물용으로 주로 사용되기 때문이며 비알콜성 음료의 정우 

우유는 꾸준한 판매수준을 보이나， 청량음료는 하절기에 

급격한 팽창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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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의 

(바) 직 
제 

복 - 춘하， 추동으로 구분하여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 판매가 

증가한다. 의복 도매업의 경우 서울의 일부 시장(남대문， 

평화시장)에 주로 집중되어 있으며， 장부처리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가세를 납부 

하는 달이나 계절이 바뀌는 달에 유의한다. 

물 - 하복지와 동복지를 취급하는 사업체가 명백히 구분되며 한 
품 

철 장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판매수준의 기복이 심하다. 

(사) 전기기기 - 노사분규 및 수출에 대한 영향이 크며 계절에 관계없이 불 
기 계 
금 속 특정적으로 발생하므로 신문의 경제면을 유의하여 생산 
운수장비 

출하에 대한 기본개념을 갖도록 한다 

또한 상품분류안에 들어 있는 취급품목이 다양하므로 상품 

하나하나에 대한 유통단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좌긴긴긴 에는 가정용전자제품과 산업용전기제품으로 구성 

되며 산엽용 전기제품의 경우 공장증축에 관계되는 설비 

(전동기，케이블카 등)가 많으므로 설비 투자의 증가와 뱅행 

하는 수준을 보인다. 

가적용천자제품 의 경우 소매업의 가정용기기 분류안에도 

포함되어 있어 도매와 소매거래의 흐름을 함께 볼수 있다 

도매업인 경우에는 3대 가전사의 각 지방 영업소가 대상처 

로 선정되어 있고 소매업에서는 전자대리점(가전제품 대리 

점)이 선정되어 있다. 

간짚겐풀 의 경우 도매단계의 거래활동이 소매단계에서의 

거래활동과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증가， 감소에 대한 

원인을 생각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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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긴겐 의 경우는 산업용 공작기계， 사무자동화기기， 농 

기계 및 건설장비 둥이 주종을 이루며 거래처 납품에 

따른 판매 수준의 변동이 심하다 

압연박판， 중후판등 산업용-의 경우는 냉연강판， 二1깅: 
..J;L二:L

금속 판재 및 건축용 철근을 취급하는 곳이 많다. 

(아) 가 구 - 내구재의 소비방향에 춧점을 맞춘다 
장신구 
운동용품 
기 타 

소득증대가 이루어질수록 고급품에 대한 수요가 늘게되고 

판매가 자연히 증가하게 되므로 같은 제품이라도 에전보 

다 고급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구매패턴도 살펴야 한다 

소매업 

(가) 

(나) 

※참 

소매업의 등락율은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이므로 각 산업 

분류와 지역별로 소비동향을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매업 중 종합소매(백화점，슈퍼마켓)라는 세분류에는 백화점이 쏘-

함되어 있으며 판매액은 그 숫자의 중감에 영향이 크므로 신규사엠 

체 증가에 신경을 써야 한다 . 

..., 
--'-

백화첨의 상품매장 형태 

백화점은 통상 지하에는 슈퍼， 지상에는 상품코너가 마련되어 있고 

상품매장을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본석 

정의는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해 두고 있다. 

· 임대매장 - 백화점측과 입주자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운영한다. 

이때 상품의 구입 ， 판매， 재고 및 인원관리는 입주 

자측에서 한다. 주로 편의시설(실내수영장， 볼링장， 

커피숍， 레저시설 등) 인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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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한 경우 • 분양매장 - 임대매장과 홉사하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 경우도 주로 편의시설이 많다. 

• 수 수 료 - 대부분의 백화점에서 가장 많이 운영하는 형태이다. 
매 장 

이다. 

분양과는 달리 상품의 판매와 인원관리는 이는 임대， 

백화점측에서 해주고 상품의 재고는 해당상품의 제조 

업체측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백화점에서는 상품판매 

액에서 일정율(통상 15- 35%) 의 수수료를 받는다. 

포함하여 수수료매장은 백화점측에서 직영매장으로 

매장면적을 계산한다. 

임대나 분양을 한 경우는 독립사업체로 간주하며 퍼 .^ ìí 

직영하는 경우 슈퍼 판매분을 백화점 판매액에 합산 

하고 식료란에 기재한다. 

슈퍼마켓의 형태 2. 

CD GMS(General Merchandising Store) 

대규모 양판점으로 번역한다. 

영업형태는 소비자의 자기구매방식을 택하며， 점원이 손님에게 

상품진열 또한 같은 종류의 상품을 상폼을 권유하지 않는다. 

백화점의 중간형태로 치수에 따라 메이커 구분없이 진열한다. 

있다 었으며 중산충 밀집지역에 춧점을 맞추고 가고 

있으며 도소매업 동태조사 한양유통 잠실점이 1호를 기록하고 

에서는 백화점으로 분류하고 있다. 

@ 슈퍼 마켓 (Supermarket) 

영업하고 있는 일반적 형태로 식료와 기타 공산 
자기가 구매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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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CVS Convenience Store) 

슈퍼와 홉사하나 소비계층에 따라 다양한 매장규모를 유지한다. 

단， 24시간 영업을 하며 시간단위별 변동가격제를 실시해야 하나 

현재 국내에서는 단일가격제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 많다. 

국제적 체인을 갖추고 있으며 국내에는 써클케이 (Circle K) , 

스파 (Spar) , 미니스룹 (Mini stop) , 훼미리 마트 (F am i 1 y Ma r t ) 등 

외국의 다양한 체인점들이 진출해 있다. 

3. 백화점과 슈퍼마켓 비교 

구 분 백 화 점 7 /k「 퍼 마 켓 

매장면적 - 3 ， 000바이상 -서울 250m
2

이상， 지방 165 m'이상 

직영률 - 50%아상(임대건물3()，%이상) -100% 

상품구성 - 의상식품주구에성 대한 다양한 -식료품 위주(소비자의 식생활 
재료 제공이 주기능) 

대금지불 - 부문별 계산 -쇼핑 최종단계에서 일팔계산 

판매방법 - 점원(판매사)의 도움 -자기구매방식 

갚
 



N 조사표 내용 검사 방법 

1. 항목별 내용검사 지침 

가. 사무소부호 및 사업체번호， 사업체명 

(1) 사무소부호 및 사업체번호， 사업체명의 기입여부를 확인하고 위의 사항 

이 착오 또는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체명부와 대조한 후 수정 

기입한다. 

(2) 사업체번호는 항상 고유번호로 유지하여야 하며 폐업이 되어 대체했을 

경우에도 기폰 고유번호를 그대로 유지한다. 

나 영업형태 

(1) CD항 -@항중 하나에 반드시 O표되어 있어야 한다. 

(2) 도매는 A와 B로 구분하여 O표되어야 한다. 

(3) 사업체번호는 엽총별로 구분되어 았으므로 영업형태와 사업체 항목의 

일치 여부를 검토한다. 

〈참고〉 

업 종 

사업체번호 

도매A ( 전수충) I 도매B (표본층) 

0001 - 2, 000 I 3, 001 -

소 매 

5.001 

다. 매장면적 

소수점 이하의 슷자가 기입되었을 경우 사사오입해야 하며 0.5m
2

미만인 

경우도 1 m2

로 간주한다. 

예 ) 0.3m2 = 1m2, 30. 6m2 = 31m2 

4 “ 



라. 주요 취급상품 

(1) 상품명란에 반드시 한가지 이상의 상품이 기입되어야 한다. 

(단，구멍가게인 경우 일용잡화나 식료잡화로 기입되어야 하고， 백화접 
이나 슈퍼마켓은 상품명란에 동일하게 백화점， 슈퍼마켓으로 기입한다 

(2) 업종분류부호와 주요취급상품이 일치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사업체명부외 

단， 사업체의 취급상품이 변하여 불일치 대조하여 착오가 없도록 한다. 

할 경우는 반드시 유통통계과와 협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월간판매액 

도매 및 일반소매업체는 월간 총판매액을 합계란에 기재해야 한다 

(2) 백화점과 슈퍼마켓은 판매액을 의류， 식료，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합계란에는 의류， 식료， 기타의 판매액을 합한 금액을 기재한다. 

) , , . ‘ 
( 

(3) 전월과 금월 판매액의 중감폭이 10%를 념을 경우 그 이유를 비고란에 
구체적으로 타당성있게 기재해야 한다. 

(※ 업태별 유의사항 참조 P18) 

둥으로 그달에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보합금액을 
변동사항을 기입한다. 

휴·폐업 
비고란에 

(4) 사업체의 
기재하고 

월말재고액 월간구입액， 바. 

전월과 비교하여 20% 이상 중감이 있을 때는 반드시 비고란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타당성 있게 기입해야 한다. 

종사자수 사. 

(1) 합계란과 내용이 일치되는가 확인한다. 

'(2) 종사자수 합계는 반드시 1 인 이상이어야 하며 기입이 누락되었을 때는 
사업체명부를 대조하여 수정한다. 

아. 증감내용 및 기타 변동사항 

변동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전체업종의 경기동향 분석에 용이하도록 

-24-

요약하여 기입한다. 



2. 사업 셰판리 요령 

가. 사업체관리 개요 

조사대상 업체의 휴 • 폐업 및 이전 둥 대상사업체 변동에 따른 이용자료의 

결함올 제거하고 사업체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나 사업체관리 방법 

(1) 유고사업체 발생시 

(가) 사업체의 폐업， 전업， 장기휴업， 타 시도로의 이전 둥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사업체 변동보고서.ø (P50) 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 

대체가능 사업체를 물색한다. 이때， 해당월의 조사표는 유고코드 

란에 해당부호와 유고내용을 기입하고， 보합처리한다. 

(나) 적절한 사업체가 발견된 때에도 『사업체 변동보고서.Il (P5이률 작 

성하여 제출하고， 중앙의 별도 지시가 없으면 대체 척정사업체로 

숭인된 것으로 보고 익월부터 정상 조사하여 조사표에 기입한다. 

(다) 대체된 사업체를 조사표에 기입할 때에는 기존의 사업체번호를 

부여한 후 대체 전사업체의 전월 판매액， 구입액， 재고액은 기 

보고된 내용을 확정시킨 후 대체 후 사업체의 전월 실적을 조사 

하여 이후 금월 조사분올 기입한다. 이때 사업체명， 전화번호， 

매장면적 둥 관련항목도 반드시 수정한다. 특히 전산입력 과정 

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확인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25-



※ 유고사업체 대체 요령 

@ 대체할 사업체의 업종(영업형태)과 업종분류는 갈아야 하며 판매액， 종사 

자수， 매장면적둥 사업체규모가 비슷하여야 한다. 

았 수준비교는 판매액윷 우선으로 비교하되 폐업예정 사업체의 판매액은 재고 

상품 매각，구입액 감소둥으로 폐업시까지 정상적인 영업을 기대할수 없기 

때문에 폐업이전의 판매액수준과 비슷한 판매액올 기준으로 추정기입한다. 

@ 주요 취급상품란은 동일 업종분류내에서 대체하되 가급적이면 취급상품 

(계절적요인이 갈은 상품)이 갈은 사업체로 대체함올 원칙으로 한다. 

@ 취급상품 중 지역특성으로 동일상폼을 취급하는 대상처를 찾기 어려우·면 

다른 상품을 취급하더라도 동일세세분류 업종에서 대체할 수 있다. 

< 부록 1. 도소매업 동태조사의 업종별 조사범위 참조 P34 > 

쟁 ( )월 판매액란은 유고사업체와 신규사업체의 칼은 월의 판매액을 기재 

하며， 이때 다소 차이가 나더라도 유고사업체의 전월 판매액 수준과 

벼슷한 사업체로 대체하지 말고 유고사업체의 연평균 판매액올 고려하 

여 대체하여야 한다. 이때 특이사항은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 해당 조사구내에 상기 기준에 맞는 대체사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동일 

‘ 지역(시)에서 사업체를 대체 조사토록하고 차기 업무분장시 조정한다. 

< 유의 사항 >

상기 요령에 적합한 사업체를 발견시 유통통계과와 반드시 협의를 거쳐 

최종 대체 사업체를 확정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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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체판리 요령 

가. 사업체관리 개요 

조사대상 업체의 휴 · 폐업 및 이전 등 대상사업체 변동에 따른 이용자료의 

결함올 제거하고 사업체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나. 사업체관리 방법 

(1) 유고사업체 발생시 

(가) 사업체의 폐업， 전업， 장기휴업， 타 시도로의 이전 등으로 조사기

불가능한 경우 F사업체 변동보고서.n (P50) 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대체가능 사업체를 물색한다. 이때， 해당월의 조사표는 유고코드 

란에 해당부호와 유고내용을 기입하고， 보합처리한다. 

(나) 적절한 사업체가 발견된 때에도 『사업체 변동보고서.n (P50) 를 작 

성하여 제출하고， 중앙의 별도 지시가 없으면 대체 적정사업체로 

승인된 것으로 보고 익월부터 정상 조사하여 조사표에 기입한다. 

(다) 대체된 사업체를 조사표에 기입할 때에는 기존의 사업체번호를 

부여한 후 대체 전사업체의 전월 판매액， 구입액， 재고액은 기 

보고된 내용을 확정시킨 후 대체 후 사업체의 전월 실적을 조사 

하여 이후 금월 조사분을 기입한다. 이때 사업체명， 전화번호， 

매장면적 등 관련항목도 반드시 수정한다. 특히 전산입력 과정 

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확인하여 누락되지 

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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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고사업체 대체 요령 

。) 대체할 사업체의 업종(영업형태)과 상품분류는 같아야 하며 판매액， 종사 

자수， 매장면적둥 사업체규모가 비슷하여야 한다. 

@ 수준비교는 판매액을 우선으로 비쿄하되 폐업예정 사업체의 판매액은 재고 

상품 매각，구입액 감소등으로 폐업시까지 정상적인 영업을 기대할수 없기 

때문에 폐업이전의 판매액수준과 비슷한 판매액을 기준으로 추정기입한다. 

@ 주요 취급상품란은 동일 업종분류내에서 대체하되 가급적이면 취급상품 

(계절적요인이 같은 상품)이 같은 사업체로 대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취급상품 중 지역특성으로 동일상품을 취급하는 대상처를 찾기 어려우떤 

다른 상품을 취급하더라도 동일세세분류 업종에서 대체할 수 있다. 

< 부록 1. 도소매업 동태조사의 업종별 조사범위 참조 P34 > 

았 ( )월 판매액란은 유고사업체와 신규사업체의 같은 월의 판매액을 기재 

하며， 이때 다소 차이가 나더라도 유고사업체의 전월 판매액 수준과 

비슷한 사업체로 대체하지 말고 유고사업체의 연평균 판매액을 고려하 

여 대체하여야 한다. 이때 특이사항은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 해당 초사구내에 상기 기준에 맞는 대체사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동일 

지역(시)에서 사업체를 대체 조사토록하고 차기 업무분장시 조정한다. 

< 유의 사항 >

상기 요령에 적합한 사업체를 발견시 유통통계과와 반드시 협의를 거쳐 

최종 대체 사업체를 확정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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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기휴업발생시 

대상사업체가 내부수리， 화재둥 특별한 사정으로 단기휴업했을 경우 

다음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가)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 판매액 둥 조사사항을 월 평균 

영업일수로 환산하여 기입 

(나) 휴업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 전월과 보합처리 

(다) 휴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장기휴업으로 보고 유고사업체 

관리방법에 따른다 

(3) 끼타사항 변동시 

(가) 대상명칭 

대상사업체가 명칭변경(사업체명， 대표자명， 전화， 주소 등)되었을 

때에는 『사업체 변동보고서.JI (P52) 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온라인 

조사표를 수정하여 계속조사에 임한다. 

(나) 동일 시내 이전 

도매업 대상사업체가 동일 시내의 타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변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계속 조사하며，소매업체가 타조사구로 

이전하였을 경우 유고사업체 관리요령에 따른다. 

(다) 타 시로 이전 

도매업체는 추적하여 계속 조사하고， 기타의 경우는 유고사업체 

관리요령에 따른다. 

킨
 



(4) 사업체수 

각 시의 업종별 사업체수는 변동되어서는 안되며 (단， 전수조사업종은 

예외) 유고사업체 발생시는 즉시 보완하여 판매액 등 실적의 급격한 감소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한다. 단， 백화점은 전수조사이므로 대상사업체가 유 

고되었을 때 대체하지 않으며 신규 백화점의 발생시에는 개점과 동시에 

대상사업체에 포함하여 조사해야 한다. 특히 신규 백화점이 대상처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대부분 개설전 대대적인 광고활동을 펼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규업체를 적시에 포착함으로써 판매 동향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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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À -l 갖: 
C 0 조사표 V 

점검사함 져소 
μ u 선 Zi 사표 

접수된 조사표가 질의조회나 재조사 지시를 받지 않도록 반드시 다옴 내용을 

검토한 후 전송하여야 한다. 

조사기준월(년월)과 사무소부호 및 사업체번호 등의 기입 누락여부 

(2) 주요 취급상품명 빛 분류번호가 업종분류표에 지정된 분류번호와 일치되 
었는지의 여부 

) ’ --( 

및 구체적인 
기입되어 있 

(3) 전월분 월간판매액 및 월말재고액이 오기되었는지의 여부 

(4) 조사된 수치의 증감이 전월과 비교하여 심할 경우 증감률 
증감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여 증감내용 및 기타 변동란에 
는지의 여부 

져소 
μ Q 

미기장업체는 1-7 일까지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회계장부에 의거 조사 

전송기일 표가 작성되는 사업체는 1 15 일까지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나， 

전이라도 조사가 완료된 조사표는 수시로 전산 입력한다. 

19 일까지 온라인 전산입력된 조사표중 내검이 완료된 사업체는 

전산망을 통하여 중앙에 전송한다. 

특히 전송전에 입력된 자료를 조사표 내용과 재확인하여 잘못된 자료를 

전송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지연사업체 명단 및 잠정치 조사 대상 조사과장은 특별한 사유로 인한 다 

사업체에 대해 조사표 작성 완료일을 파악하여 기일내 조사가 완료될 수 

CRT로 조사표가 제출되고 있으므로 해당 조사표와 CRT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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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한다. 

입력된 내용은 동일해야 한다. 



간혹 대상처 변경시나 주소， 상호명 둥 변동사업체 발생시 항목수정이 

없는 경우도 있으나 CRT 입력자는 반드시 확인하여 전송해야 한다. 

다. 보고체계도 

통
 과
 

체
 깨
 

。

π
 토O
 

각종 조사지침 

각종 보고서류 

•| 조 사 

관리과 •-. 

질의조회 질의 보 고 조 사 

회 신 조회 서 류 지 침 

• l 져 무 좋 |• 

-30-



뼈 · 뽑쫓뼈껴짧 &뺑훌 

꾸분류 ( 1985 년 기준) 신분류 ( 1990년 기준) 비 고 

6 도 소 매 업 6 도 • 소 매 업 

61 도 매 업 61 도 매 업 

611 농수산물및 음식료품 611 농수산물및 음식료품 
6110 농 수 산 물 * 분류 6110 추가 

6111 곡 물 6111 곡 물 - 지수분석시 농수산물， 
6112 고 기 6112 고 기 음료품， 식료품으로 
6113 수 산 물 6113 λ 산 물 분석하기 위함 
6114 과 실 및 채 소 6114 -I과식「L 실 및 채 소 
6115 음 료 품 6115 료 품 - 6110=6111+6112+6113+ 
6116 기 타 식 료 품 6116 료 품 및 기타 6114 

612 섬 유 빛 의 류 612 섬 유와 및및 의 류 
6121 연 사 6121 연 사 6122 물 와 및 직물제품 6122 물 직물제품 
6123 복 6123 복 
6124 발 및 가 방 6124 발 및 가 방 

613 전 기 기 기 613 전 기 기 기 
6131 전 기 기 기 6131 전 기 기 기 

614 화합물. 석유흉합석탄제품 614 화합물. 석유합장약석탄제품 
6141 화화 의 품 6141 화 의화 폼 
6142 품 6142 품 
6143 물 6143 물 

615 기 계 615 기타 계계겨계1 * 기계의 가중치가 크게 
6151 기 계 6151 일반기 목목회기계적적 기 중가하여 기계엽종의 6152 특수 기 분류 필요 

6153 사무 기 
6154 정밀 기 

616 철 물 및 가정 용품 616 철 물 및 가정 용품 
6161 철물 및 가정용품 6161 철물 및 가정용품 

617 건 축 재 료 617 건 축 재 료 
6171 건 축 료 6171 건 축 재 료 

618 금 속 618 금 속 
6181 금 속 6181 금 속 

-? 



구분류 (1 985 년 기준) 신분류 ( 1990 년 기준) 비 2 

619 기 타 도 매 업 619 운 수 장차 비찾 6191 운 수 장 비 6191 * 6191 함 운에수 따장비라의단 셰계분 비 중이 6192 자 장동차 동 부품 증가 류→ 
륜 자 동 -까L、- j 1:브L도”흐 」큰= 초 1L￡흐 -ff- t:!-7-l1 ;~ ~ 

610 기 타 도 매 업 

6192 중77lF이 인쇄문구용폼 6101 종각이인쇄문구용품 
6193 구 6102 구 
6194 타 6103 타 

※ 소분류 9 • 10 (1개 증가) , 세분류 22 • 27로 조정 (5 개 증가) 

구분류 (1 985 년 기준) ‘ 신분류 ( 1990년 기준) 비 고 

62 소 매 업 62 소 매 업 

640 일 반 소 매 640 일 반 소 매 

621 농수산물및음식료품 621 농수산물및음식료품 
6210 농 수 산 물 * 분류 6210 추가 

6211 곡 물 6211 곡 물 - 지수식리분석시 농수산물， 
6212 고 기 6212 고 기 음 료품 종합소매로 
6213 수 산 물 6213 수 산 물 분 분석용 
6214 과 실 및 채 소 6214 과 실 및 채 소 - 6210=6211+6212+6213+ 
6215 식료품종합소매 6215 음식료품종합소매 6214 

* 음식료품 제조소매‘겁 
(62118) 제 외 

622 섬 유 및 의복 류방 622 섬 유 및 의 류 
6221 의 6221 의 복 
6222 신 발 및 가 6222 신 발 및 7체 방 
6223 직물 및 직물제품 6223 직물 및 직물 품 

623 가구 및 가정용기기 623 가구 및 가정용기기 
6231 가 구 6231 가 구 
6232 가 정 용 기 기 6232 가 정 용 기 기 

624 약 및장약 화 장 품 624 약 및 화 장 품 
6241 의 품 6241 의 약 품 
6242 화 품 6242 화 장 품 

625 장 신 구 및 시 계 625 장 신 구 및 시 계 

6251 장신구 및 시계 6251 장신구 및 시계 ←」

? ‘ ‘ ? 



구분류 (1 985 년 기준) 신분류 ( 1990년 기준) 비 .2 

626 종이. 인l 인쇄쇄. 문구용 용품 
6261 종。 문구 품 

626 종이 . 인1 인쇄쇄. 문구용 용품 
6261 종。 문구 품 

627 개인운수운장유비수주유 장소 627 개인운수운장수비주유 장소 
6271 개인 비 6271 끼 개;ξ- 인 비 
6272 주 소 6272 유 소 

628 가 정정 용 용 연 료 628 가 정정 용 용 연 료 
6281 가 연 료 6281 가 연 료 

629234 기l 청 운 안 기 타울동경전용사 일기구진기 반광및재학장 소가용난정풍 타 얘강용 629 2 3 4 기 l 칠 운 안 기 타울동경전사용 일기구진기 반광및재학장 소가용난정품 타 매갑용 629 품 629 품 
6292 ~l-7A A~l~~**1 629 
6293 ~**-7- ~ Ã，.，l-~~ I 629 
6294 71 El- I 629 

620 종 합 -까~ 620 종 합 ~ 

첫 6201 백 화 6201 백 화 
6202 슈 퍼 마 6202 슈 퍼 마 

※ 세분류 23 -• 24로 조정 (1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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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도 · 소매업의 업종별 조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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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51 비알콜성음료 | 우유， 야쿠르트， 사이다， 스포츠 음료등 
61152 알콜성음료 | 맥주， 소주 등 

61160 식 료 품 및 | 빵및 과자류， 통조림둥 가공및 조제식품， 담배， 꿀등 
기 타 | 농수산물및 음식료품 중 달러 분류되지 않은 업종 

612 섬유 빛 의류 

61210 
61220 

61230 
61231 
61232 
61233 

61240 

사및 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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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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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보
 
「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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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전 기 기 기 

신 발 , 가 방 

6131 
6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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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전기기기 
전기 기재 

지
 

텐
 

커
 

지
 :r 

보
「
l
 t-‘ 

야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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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담 

사
 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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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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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π
 

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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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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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M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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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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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건，장갑，모자，스카프，의복용 악세서리，단추， 
파스너， 가발， 버클， 각반 등 의복부착불 
각종 재료의 신발， 가방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라다오， 전기난로 등 
발전기， 전동기， 변압기， 정류기， 전기로， 축전지， 
전기 송배선장치， 전기용 선및 케이블， 전구， 
라다오및 방송장치， 경보 신호장치， 전화용 
선및 케이블， 유 • 무선 통신장비등 전자부품， 
옥내 배선장치， 전기측정기기， 반도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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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30 | 사정무밀회기계기용및기기타계 61540 

6161 |철 걷 ~ 및 

가도EE 정1jl 용 품 61611 | 처èe 3<i-λr 고 。구 T 

61612 |가정 용품 

볼트， 너트및 와셔， 스크류및 도끼， 줄삽， 호미， 
전지용 가위 등 
보일러， 연소기， 난로， 난방기구， 방열기 등 
비전기식 난방장치 
밥그릇， 주발， 후라이팬， 유리， 토기 등 식탁 및 
주방용품，재봉툴， 이 • 미용기구，조리대， 개수대， 
가스대， 각종악기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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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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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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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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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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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 약 및 화장품 

62410 |의 약 품 | 각종 의약품 및 한약， 가정용 살충제， 살균제， 
소독제 둥 화공션약품 

62420 |화 장 품 향수， 크림， 로 , 약용비누， À티t 7 iZ- ; I5「

62510 | 장신구및 시계 금， 백금， 귀석 및 준귀석의 장신구， 시계류 

「/ 
• 

, “ 



J;!‘•!:" -ff-

분류번호| 업 종 

6261 | 종이，인쇄용물및 
문 구 품 

62611 |지 걱 t:J를 

62612 |쉴 적 
62613 구 

627 
1 개개및 인 인 주운운유수수소쟁장비 

62710 | 비 

62720 |-x「 T 。r λ 

62810 |가정용 연료 

629 |기타일반소매 

6291 ! 철물，전용기기재 
가정 품 

62911 |철 : I§1r 

62912 | 전 기 기 재 

62913 |가 정 용 품 

6292 |안경， 사진및 

62921 
광 학용 품 

62922 |사진및광학용품 경 

6293 | 운동용난구 감 및 

62931 | 운 장동 용구 

62932 |인형및장난감 

62940 |기 타 

내 용 

장판지， 벽지， 창호지， 특수제지 등 지물류， 비닐 
장판， 비닐벽지 등 
참고서， 교과서， 신문， 정기간행물 등 
각종 인쇄및 필기용지， 노트， 일기장， 카렌다， 면 
하장， 연필， 만년필， 볼펜， 불감， 크레파스，붓 등 

품
 

부
’
 

그
 

미
;
〈
 

거
 

전
 

자
 펙

 등
 

스
 
스
 

가
 

클
 
j 이

 F 
류
 

사
 n 

유
 

-
-
소
 

π나
 
효
}
{
u
 

촉u
 

3 

부
 각
 

햄
 챔챔
 

숭
 자
 차
 
연탄， 석유， 가스， 장작， 숭， 알콜 등 

못， 너트， 볼트， 스크류， 와샤등 철물， 삽， 팽아， 
호미， 해머， 수공구， 꿀， 대패， 톱， 뺀지， 드라 
이버， 전지가위， 난방용 보일러， 장치식난로 등· 
옥내배선， 전구， 플러그， 퓨즈， 스위치， 조명 
장치 등 각종 조명 전기장치 
도기， 자기， 유리， 스텐레스 스틸， 양은 등 각종 
재료의 접시， 주발， 남비， 후라이팬， 주전자， 
바켓스 등 가정용 식기와 도마 

콘택트렌즈， 선글라스 등 각종 안경 
사진 필름， 사진용화학물， 사진 기 , 영 사기 ， VTR카메 라， 
암실장비，쌍안경，현미경등 광학용품과 사진용품-

둥산장비， 낚시장비， 동계스포츠장비， 골프장비， 코트 
및 필드 게임장비，테이블，게임용장비，수렵용 장비 
수중경기용 장비， 바둑， 장기등 오락용 기계장비 
각종 재료의 인형및 장난감 

음반및 테이프， 관광민예품및 선물용품， 골동품-및 
미술용품，건설재료，위생및 관련비품，우산및 양산， 
끽연용품， 보청기， 요법기기， 이 · 미용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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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닙‘~ 류 
내 용 

분하번호 업 종 

620 종합소매업 

62010 백 화 점 

62020 슈퍼마켓 

단일매경상대내장영폼에형체면을 종제 진척하 구합영 서하소에매울←여매 식고 2정j5 최i0인폼종 일m2
을 비 자롯가하 에여 자 말서기 

각종 
H 상방풍식을 매장 소한비 구 계
n 

으로 정 산할 수 

단있논. 사 이상업체，장를 지소방 한 165다m‘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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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2> 산 업 분 류 와 도 소 매 업 업 종 분 류 연 관표 

산 업 분 류 도·소매 업종분류 
비 ‘끄 

τ님Er T Er 업 종 ; 님zrT Er 업 종 

50 
자동량차 판매， 수리 및 매 
차 연 료 소 

501 자동차 판매 

5011 자동자차도매 
50110 동 차 61910 자동차 및 부품 

5012 자동자차 소매 
50121 동차자 신품 62710 개개인운수장 장비 
50122 중고 동차 62710 인운수 비 

503 자동차부품 및 
부 품 판 

5030 자동차 부품 n 및H 
부 속동 품차 판 50301 자및 타이어 61920 

도매매매nnnHHR 엽인 경 경 정우 부속품 62710 
개자자 운 비 

소 업인 우 
50302 자동차내장품 61920 동인운차 부품 도 업인 우 

62710 웅인차 부 비쯤 소 업인 경경경갱켜。우 50303 자동차신부폼 61920 도 업인 우 
62710 운 비 소 업인 우 

50304 자동차중고부폼 61920 동인운차 부 비품 빨우」 62710 소n 업인 。

504 이륜자동차 판매 및업 
수 리 

5040 
이및륜자 수。및동l륜 부차 리 자품동 판판매차매 업 50401 61920 자개동인운차수 및장 부비품 도매업인 경우 62710 λ n 어 δ니1 켜 。 ì。一

505 차량용 연료 소매 

5050 차량용 연료 소매업 
50501 τ ;ζ;.*~낀 。r중 f 경님 62720 「x-7 。r」<-

50502 차량용가스 전 62720 ?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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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업 분 류 도·소매 업종분류 
비 고 

근
 π
 

。4
닙 종

 
1:1 2 
τ!:" ìT 업 종

 

51 도
 

512 농축산물， 음식료품 
및 담 배 

5121 
51211 

51212 
51213 
51214 
51219 

5122 
51221 
51222 
51223 
51224 
51225 
51226 
51227 
51229 

513 

5131 

51311 

51312 
51313 
51314 
51315 
51319 

5132 

51321 
51322 
51323 

산업용 농축산물 
곡물 및 종자 

사 료 
화초및산식물 
산 동 물 
기 타 

음식료품 및 담배 
과실 및 채소 
고 기 
수 산 물 
설탕，빵，과자 
알콜 음료 
비알콜 음료 

조미，향신，조제 
기 타 

가 정 프
 
n 용

 

61110 
61160 
61110 
61160 
61160 
61160 

61140 
61120 
61130 
61160 
61152 
61151 
61160 
61160 

61210 
61220 
61231 
61232 
61240 
61231 
61233 

61020 
61311 
616이12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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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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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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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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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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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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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음
성
료
 
료
 

I: 

물
식
성
콜
식
식
 

실
기
산
타
콜
알
타
타
 

과
 고
 수
기
알
비
기
기
 

사 및 연사 
직물및직물제품 
외의 
내의 
신발·가방 
외의 
기타 의복 

「T기 
기
 

전
 품
 

용
 용
 

구
 정
 정
 

가
 가
 가
 

취급상품이 ‘곡물’ 
취급상품이 ‘종자‘ 

가죽도매(소가죽등) 

‘사 및 연사’ 
‘직물 및 직물제품‘ 

z
L바E
유
품
의
의
발
품
타
 

구
품
구
기
런
기
 

s
f

신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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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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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융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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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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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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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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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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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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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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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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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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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업 분 류 도·소매 업종분류 
비 2. 

τ닝rr T E「 업 종 τ 닙ErT Er 업 종 

51324 61311 가購및전기기구 51325 유 악역 드 61612 
51326 61220 가직물 품 직물제품 ‘양벽탄자’ 

61013 

종가기가타이정정용도용품품매 
지， 장판지’ 

51327 61612 ‘가정식용요엽 F 에제품품’’ 
61030 ‘장 용 공 

51329 61612 

5133 의및약품， 의료용품 

51331 의 화약품용장품및 61410 의약품 

51332 
화 의 료 품 

61420 화화장품 
51333 비누 및 장 세정 품제 61420 장품 

5134 종이， 인쇄용물 및 
문 구 품 

51341 종서이적및및종기이제 인품쇄 61013 종서적이및기타인쇄 51342 61011 
51343 문 구 용 타 품 61012 딘 II:7 -7-

5139 
51391 61431 화타학제품 
51392 61030 기 도매 

51393 61030 신 기기타타발 • 도 도 가매매방 51394 61030 . 
51395 61240 

51396 61920 자동차 부품 및 
이륜자동차 

51399 61030 기타 도n 

514 산업재 용 중 간 재 
및 생 재 료 

5141 연료고관 및체 련 판 연련료 제제품 및 51411 61432 석유석탄제품 

51412 관액체 련 연료 제 폼 및 61432 석유석탄제품 

51413 기관체 련 연료 제 풍 품 및 61432 석유석탄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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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업 분 류 도·소매 업종분류 

분 류| 업 종
 

님 큰 
τ!:" ìT 업 종 

비 고 

5142 

51421 
51422 
51423 
51424 
51425 
51429 

5143 

51431 
51432 
51433 
51434 
51435 
51436 

51437 

51438 
51439 

5149 

51491 

51492 

51493 
51494 
51495 

51496 

51497 

51499 

금 속 광물 및 
1 차금속제품 

철 근 
금 속 관 
금속 판재 

금속선및그제품 
금속 광물 
기 타 

건축재료，철물 및 
난 방 장 치 

목 재 
석회및시멘트 
골 재 
유 리 
도 료 

일반철물，수공 
구 및난방장치 

조립식건축물 
및 구 조 재 

기와，벽돌，블록 
기 타 

기타산업용중간재 
및 재 생 재 료 

산업용 기초 
화 합 불 
염료，안료및 
관련제품 
비 료 
농 약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방직용섬유， 
사및직물 
재생재료수집 
및 판 매 
기 타 

61810 
61810 
61810 
61810 
61810 
61810 

61710 
61710 
61710 
61710 
61431 
61611 

61612 
61710 

61710 
61710 

61431 

61431 

61431 
61431 
61431 

61210 
61220 
61030 

61431 

속
，
 
소
「
 
소
「
소
「
 

소
「
 
소
「
 

그n
 그n
 그n
 그n
 그n
 그n
 

건축재료 
건축재료 
건축재료 
건축재료 
화학제품 
철물및 수공구 

가정용품 
건‘축재료 

건축재료 
건축재료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사 및 연사 
직물및직물제품 
기타도매 

화학제품 

‘ ~-lE. 01 까‘그l 二그 
겉돌 3<; ToT 

‘ 난방장치’ 

‘사 및 연사’ 
‘직물 및 직물제품’ 

515 산업용 기계장비 및 
관 련 용 품 

5150 I 산업용 기계장비 
및 관 련 제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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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업 ; 님ErT Er 도·소매 업종분류 
비 ..1ι7一

τ닙r T Er 업 종 분 류 업 종 

51501 

농금 일건설반 속 업목공광 용 공적업용용 기 작 기기기계 계계 계계 및 
61510 일반목적적적적용용용용 기 계 계 계계 51502 61520 트「수 ，모 ï 기 l 

51503 61520 특수목 기 
51504 61520 특수목 7 

51505 I사E 무용기 61530 사무회기가계재재용 기계 51506 

통전의및료기용， 신 관기련 전문 장계기장자 비비재기 및 
61312 전기 

51507 61312 전 7 

51508 61540 정밀기기 및 기타 
과 학 기 

51509 기 타 61520 특수목적~용1 기계 
61920 자동차 부품 ’수관송련장장치비， 및 

519 기 타 도 

5199 기 
51991 상품연쇄화사 타타업 61160 식식료품 및 및 기타 타 51999 기 61160 료품 기 

52 소매(자 및동 소차비용 제품외수)선업 

521 종 합 -까.L-、 

5211 슈 퍼 마 켓켓 
52110 슈 퍼 마 62020 슈퍼마켓 

5219 기타기액종 화합소매 매 첨 52191 62010 백화마점 
52199 타 종합소 62020 슈퍼 켓 

522 음식료품 및 담배 

5220 음식료품 및 담배 
52201 二「g 걷 Ijr 62110 = τf1걷 Ijr 

52202 .::ï!. 기 62120 고기 
52203 수과채 산 딛 t를j 62130 ~{}‘디롤 
52204 -까.L-‘ 62140 과실실 및 및 채 채소소 52205 λEE1 62140 
52206 설탕，빵및 과합자 62160 음흉 과식3료품종합소매 3 52207 식담 품 종 62160 료품종합소n 
52208 62160 료품종합소n 
52209 기 타 62160 음 료품종합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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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및의료용품 

컵과및정형 
과용기구 

화장품화장비누 

섬유， 의복， 신발 
및 가 죽 제 품 
섬유및직물 
내 의 
외 의 
신 발 
의복 액세서리 
가방및기타가죽 
기 타 

62410 
62940 
62940 

62420 

62230 
62210 
62210 
62220 
62210 
62220 
62210 
62220 

의약품 
기타 
기타 

화장품 

직물 빛 직물제품 
의복 
의복 
신발.가방 
의복 
신발. 가방 
의복 
신발.가방 

‘의료용품’ 

‘섬유의복’ 
‘신발. 가죽제품-’ 

5233 

52331 
52332 

52333 
52334 

’ 52335 

52336 
52337 

52339 

5234 

52341 
52342 
52349 

5235 

52351 

가 정 용 기 기， 
가 구 및 장 비 
가 구 
가정용전기기기 
영상및음향장비 
식탁및주방용품 
악 기 
조명기구및 
전‘ 기 용 품 
가정용직물제품 
등셰공품및 
기타목제품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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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문구류，사무 
광학 및 정밀기기 
서적및신문 

62310 
62320 

62913 
62320 
62912 

62230 
62913 

62320 

62911 
62940 
62940 

62612 

가구 
가정용기기 

가정용품 
가정용기기 
전기기재 

직불 및 직물제품 
가정용품 

가정용기기 

물
 타
 타
 

철
 기
 기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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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업 분 류 도 · 소매 업종분류 
-묘 

τ님rr 7 Er 업 종 분 류 업 종 

52352 문구용터품기및 62613 문구 
52353 컴 퓨 62320 가정용기기 

기타 사무용 
52354 62921 안경 
52355 사정진， 밀 광학 기 및 기 정 62922 사진및광학용품 

5236 가정연용체및연료 52361 탄 고체연료 62810 
52362 액 연 료 62810 
52363 가 스 연 료 62810 가정 연료 

5239 기 

벽지계빚및게 빛마경임루 귀기덮 타개 52391 62611 지물 
52392 시흉 금속 62510 운 장동신구용용빛구구 및 장 시계 52393 운동락 품 62931 
52394 오 구 62931 운동 

예관및술광 장품울 빈및예골 용 난풍동 강풍 빛 
62932 인타형 난감 

52395 62940 
52396 62940 기기타 

52397 션자 전테 거부。 품 빚 62710 개인운수장비 

52398 음 자기반 션 빛 거 1 품표 타 62940 기타 
52399 62940 기타 

524 중고품 임반 소매 

5240 중고용 일반 소타n3 52401 중고가셔구적판 소 62310 
서 가기기구타타척 52402 62612 

52403 중저기고당물 소 매 62940 
52409 6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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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략 3> 종합소매 업 상품분류 

매장 부분별 상 품
 

며 
。 예 시 

1. 의 류 | 가. 의복(남녀외의， 내의， 아동복， 작업복둥 각종재료의 의복) 

나. 모자(남녀모자， 학생모자， 작업모자， 밀짚모자 등 각종 
재료의 모자) 

다. 신발(남녀구두， 고무신， 운동화 등 각종재료의 신발) 

라. 가방(핸드백， 가방， 트렁크， 지갑， 열쇠케이스， 직물백 
둥 각종 재료의 가방) 

마. 옷감(양복지， 양장지， 한복지 등 각종 옷감) 

바. 의복 장신구(모조장신구， 단추， 핀， 버클， 허리띠， 지퍼 
등 각종 의복용 장신구) 

사. 기타(넥타이， 양말， 장갑， 머플러， 타월， 손수건， 스카프， 
이불， 침대보， 베개， 수예품 등 각종 직물제품， 재봉사， 
편물사 둥 각종 실， 우산， 양산， 천막 등) 

2. 식 료 품 가. 곡물(쌀， 보리， 콩， 조， 옥수수 둥 일체의 곡물류) 

나. 고기(소， 돼지， 닭 등) 

다. 해산물(생선， 건어， 미역， 김， 다시마) 

라. 채소(배추， 무우， 시금치， 상치， 파， 마늘， 고추 등) 

마. 과실(사과， 배， 률， 감， 포도， 밤， 대추， 복숭아 등) 

바. 음료수(맥주， 소주， 탁주， 약주， 청주， 위스키 등 알콜성 
음료와 우유， 콜라， 쥬스， 사이다， 유산균 음료 등 비알콜 
성 음료) 

사. 담배 

아. 기타(국수， 설탕， 밀가루， 통조림 등 조제식품， 식용유， 
소금， 조미료， 달갈 둥) 

자. 식당， 다방， 제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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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부분별 상 품
 

며 
。 예 시 

3 기 타 | 가 가구(책상， 걸상 옷장， 캐비넷， 침대， 응접셋트둥 가구) 
나. 가정용 기기(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녹음기， 마이크， 

헤드폰， 냉장고， 세탁기， 선풍기， 에어콘， 난방기구， 
믹서， 재봉툴， 보온밥통， 토스터， 오븐， 악기， 레코드판， 
녹음테이프， 차세트 등) 

다. 의약품(각종 양약， 한약， 살충제， 살균제 등) 

라. 화장품(향수， 크림， 로션， 화장비누， 삼푸 등) 

마. 장신구(백금， 금， 은， 귀석 및 준귀석의 장신구) 

바. 시계(손목시계， 탁상시계， 패종시계 등) 

사. 서적(각종 서적， 잡지 둥) 

아. 문구용품(노트， 벽지， 인쇄 및 필기용지， 카렌다 등) 

자. 연료(석유， 가스， 알콜 등) 

차. 안경 

차 철물및 전기기재(못， 볼트， 너트， 크립， 톱， 대패， 전구， 
플러그， 스위치， 퓨즈， 전선 등) 

타. 식기류(각종 접시， 주발，냄비， 주전자，물통， 칼， 도마등) 

파. 운동용구(낚시， 스포츠 등의 장비) 

하. 장난감(각종 재료의 장난감 빛 인형) 

거. 골동품(도자기， 서예품 등 각종 골동품) 

너. 사진 및 광학용품(필립， 사진기， 쌍안경， 현미경 등) 

더. 건설 및 건축재료(합판 및 시멘트 등) 

러. 일용잡화(치약， 치솔， 구두약， 휴지， 세탁비누 등) 

머. 화학제품(안료， 염료， 페인트 등) 

버. 기타 원예， 분재， 생화， 종묘， 가금 및 가축류 

서. 각종 수리， 가동， 크리닝， 세탁， 염색， 예식장， 극장， 
기타 오락장， 진료소， 사진관， 미용실， 이발소 둥 
(단， 직영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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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사업 처l 변동보고서 작성요령 

2. 

사체업 
걷가r 

사 

업 

체 

대 

체 

짧변 
3。ε

3. 

4. 

작성대상 

대상사업체 중에서 사업체의 변동 발생시 작성하며 I 매에 8개사업체까지 작싱 
할수 있다. 

변동내용 및 부호 

변동내용(부호) 변 동 내 용 의 정 의 

신전 규 입( (0051)) 백기이화존동원점 조이사 경 새우대상로(도업 설매체컵업가된체 현만 경재우 해의당 사)무소(출장소)관할구역으로 

휴폐 업 업 ( (0083)) 일영”시개업 경우 
업종변경 (07) 

웅기션준당불이웅 출달 (((001이42)) 
존 장소 구 으로 이 

동된 

명칭재변경 ( (15) ) 
소변 지 경 16 

업종일은 바뀌지 (출장 않고 명 관칭만 역 변내경에한서 경우 
동 사무소 소) 할구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재 가 동 ((19) ) 
기 타 14 

휴업중번이던 조 사사업담체당가자 영 변업경활시동을 재개한 경우 
전화 호， 작성 

작성방법 

o 윗줄에는 변동전내용을 아랫줄에는 변동후의 내용을 기재한다. 

가. 사업체증가 : 윗줄에 모든 내용을 기재한다. 

나. 사업체대체 : 윗줄에는 사업체번호-조사담당자ID ， 사업체명， 변동부·호 
변동년월을 기재하고， 아랫줄에는 대체사업체 발견시 변 
동부호， 변동년월을 제외한 모든 항목을 기재한다. 

다. 사업체변동 : 윗줄에는 사업체번호-조사담당자ID ， 사업체명， 변동부호 
변동년월， 변동전 내용을 기재하고， 아랫줄에는 사업체 
번호-조사담당자ID ， 사업체명， 변동후 내용을 기재한다. 

제출방법 

o 매달 20일까지 BBS , 우펀 또는 FAX로 조사관리과에 도착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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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략 5> 조사기록부 작성 및 활용 방법 

1. 조사기록부는 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사담당자가 대상업체의 사업내용을 

유지，관리하고 실적변동의 원인을 현장에서 파악하여 정확한 보고가 되도록 

하기위해 작성한다. 

2. 기록항목은 조사표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조사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개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조사내용의 착오시 충분한 설명자료가 될 수 있게 한다. 

3. 이 지·료는 해당 사업체의 전년도 월별 판매액이 기재되어 전월비와 전년동-월비 

증감원인이 분석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업무분장 등으로 

자신이 담당하지 않았던 사업체를 인수하게 되면 업무인수인계시 과거 실적 

자료도 같이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4 매장면적은 사무실(계산대) , 매장 등 실지 영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기입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1II-，-조잔표 기임박볍 의 예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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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번호 상품 분 류 l 
사엽체명 

영엽형태 주요취급상품 일일판매액 

매장면적 ( m2
) 사무실 장 기 타 

작성근거 φ장부 @기억 

1 9 9 5 (전년) 1 9 9 6 (금년) 
월 

판매액 영업일수 판 매 액 의류 식료 기타 여。어닙이E-A「 

14000 25 15600 24 

2 16500 26 

3 15400 24 

4 28760 26 

5 25000 26 

6 14000 25 

7 15000 24 

8 17000 24 

9 26000 26 

10 18000 25 

11 17500 25 

12 1600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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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15 번지 전화번호 123-4567 

응답부서 총무부 경리과 웅답자명 이몽룡 

1. ’ 94. 7 월 대체사업체 ※비고 

특기사항 2. 환절기 판매 급중 

3. 

(금액:천원) 

구입액 재고액 종사자수 증감사유 (증갑률%) 영업이익 

(증감률%) (중감률%) 계 남 여 전월비 전년동월비 (영업이익률%) 

12000 4000 3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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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사무소， 줄장소 및 복무위 딱지 별 사무소부호 및 USER- ID 

사 -I「1 ~‘-、 USER- ID 사무소부호 

서 걱 。~ V01 AO 

-닙「 산 V61 BO 

부경 기천 V26 CO 
V22 C2 

인 천 V21 DO 
성의 -남닙「 V19 EO 

정 V18 FO 

대경 구 V31 HO 
? V37 H1 

포 항미 V36 H2 
구 V38 H4 
안 % V39 H8 

대 처1..! V51 LO 
천 안 V55 L1 
서 산 V54 L2 
보 려。 V53 L3 

원강 원 V41 IO 
「;ξ- V43 I 1 

강 흐o르 V46 JO 

끼;;0:.一 V56 KO 
-;「- V58 K1 
천 V59 K2 

처1..! 1 ;ζ- V81 MO 

광 주 V86 GO 
l여2.. 포 V88 G1 

끼쳐/1k-- V90 G2 
.d.‘?k-- V89 G3 
여。 암 V94 G4 

진경 남 V71 NO 
주 V76 Nl 

:。gr 산 V66 00 

제 「;ζ- V91 PO 

-53-



이 조사표에 기재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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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시표 기입요령 l 

1. 사무소부호 및 사업체번호， 조사담당 lD번호 : 지정된 변호를 기입 

‘ 유고코드 . 해당되는 쿄드를 기입 
(01 천입. 02 전출 03 휴업. 04 기준미달 05 신규. 07 업종변경 

08 폐업. 10 응답불응. 11 사업체대체) 

2. 영업형태 : 해당번호에 0표 

3. 월간영업일수 : 실제 영업일수를 기재 

4 매장연적 : 상품의 판매 목적으로 사용되는 연면적(샤무소， 창고 포함) 
※ 백화정은 직영매장면적을 기입 

5. 주요취급 상품영 : 취급상품 중 판매액 비중이 큰 상품명과 해당 영종 

분류부호를 기입 

6 월간판매액 : 거래된 상품의 월간 총판매액(외상판매포항) 

※ I 도매업 · 소매업 : 합계란만 기입 

L- 종합소매업(백화점 ， 슈퍼마켓) : 의류， 식료， 기타로 구분 기입 

7. 월간구입액 : 조사 당월 구입된 총상풍의 구입액올 기입 

8. 월말재고액 : 조사당월 말일 현재 판매목적으로 보유된 홍상품의 구입 

가격올 기입 

9. 종사자수 : 조사당월 말일 현재의 종사자를 남 • 여로 구분 기입 

<D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 개인 경영업주와 그 가족 중 급여 형태 

의 보수는 받지 않으나 경영에 참여하는 자 

@ 상용종사자 : 1개월 이상 고용기간을 정하고 일정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임시 및 일일종사자 : I 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임시고용된 자 

또는 일일로 고용된 자 

※ 증감내용 및 기타 변동사항 

- 실적 부분의 증감 변동이 큰 사업체의 경우 자세한 증감내용을 기업 

댐포펀] - 현금판매. ~l 상판매， 월부판매의 총액 
- 주요취급상풍분， 기타취급상풍분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t느。1 二그CoU 
r t::J C ï 

- 자가소비한 상품은 매출시가로 평가 

- 부가가치세 포함 ※ 수출액 제외 

댄포펄그 - 단일 경제주체가 일정한 장소에서 시설을 갖추어 각종 
상풍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 매장면적이 3.000m’이상으로 50%이상 직영하는 대규모 

종합소매엽(임차사용의 경우 30% 이상 적영) 

단팔관] - 단일 경영체제하에 식료풍을 위주로 각종 상풍올 진열 
하고 자기구매방식(셀프서비스)으로 운영되며 매장연적이 

• 서울시의 경우 250m이상 

• 기타 지역의 경우 165m’이상인 종합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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